
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장학금 지급 기준 개정(안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02.01. 

장학종류 지  급  기  준 지급액

성적우수장학(A)
 ∙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, 현재 학기 4과목 이상 수강 중인  
   자 중에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제일 높은 자에게 전공 별로    
   1명씩 지급(수석)

50만원 이내

성적우수장학(B)
 ∙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, 현재 학기 4과목 이상 수강 중인  
   자 중에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 전공     
   별로 1명씩 지급(차석)

30만원 이내

실습도우미장학  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등 실습수업의 도우미로 선정된 자 20만원 이내

근로장학

 ∙ 교강사와 행정실을 지원하는 근로를 제공한 자
 ∙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
 ∙ 시간당 금액은 본교 교내 근로장학생 시간당 지원 
   금액과 동일

해당학기에 납입한 
수강료 금액 

이내(감면액 제외)

어린이집
원장 장학

 ∙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한 학기 내에 본 교육원    
   학점은행제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

30만원사회복지사
취득 장려 장학

 ∙ 행정학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예정자 중 한 학기 내에  
   본 교육원 학점은행제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

동문회장학
 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고, 첫 학기 4과목을  
   등록한 자 

경희가족장학
(교직원)

 ∙ 본교 재직 교직원 및 배우자
 ∙ 본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가족
 ∙ 비전임교원 및 비정규직 직원  
 ∙ 경희의료원 재직 직원 및 배우자
 ∙ 경희의료원 재직 직원의 직계가족 
 ∙ 강동경희대병원 재직 직원 및 배우자
 ∙ 강동경희대병원 재직 직원의 직계가족 
   중 직전 학기 수강과목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 

교육비의 50%

경희가족장학
(동문)

 ∙ 본교 동문 및 직계가족 중 수강 학기 내에 장학신청서를 필수로   
   제출한 자

교육비의 20%

공무원 감면  ∙ 공무원(소방, 경찰 포함)으로 한 학기내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교육비의 10%

산학협력장학
 ∙ 산학협력협약 기관 및 본교 산학협력단 산하 가족회사 임직원
   중 한 학기내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

교육비의 10%

보훈장학
 ∙ 보훈대상자로서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로 증명이 된 자 
   중에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

교육비 전액

북한이탈주민
장학

 ∙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교육지원대상자와 인정받은 학력을 
   증명한 자 중에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

교육비 전액

비고

 ∙ 보훈, 북한이탈주민 장학 수혜자는 타 장학금 수혜 불가
 ∙ 근로, 실습도우미장학은 타 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, 단 반대표가 학기 중 그만둘 시 신규  
   반대표에 대한 장학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
 ∙ 아동학, 사회복지학, 경희가족 장학 대상자가 성적우수장학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수혜   
   금액이 높은 쪽으로 적용함
 ∙ 지급기준의 직전학기, 한 학기(내)는 1, 2학기를 기준으로 함 
   단, 성적우수장학의 현재학기는 수강학기(봄, 가을, 겨울) 임

   

구분
1학기 2학기

봄 가을, 겨울

*미수령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

  ∙ 장학금 수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시 장학금 
   수혜는 취소됨(장학 종류별 제출 기간 및 서류는 별도 안내함)


